
[별표 14]<개정 1986.6.19.>
시험과목및합격결정기준(제33조관련)

1.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
구분 필        기       시       험

면접시험과             목
배  점
비  율시 험 별

1.  통역
안내원

국  사 20% 필기시험
해당전과
목

한국지리 10%
관광법규 10%
관광사업개론 10%
외국어 (영어·일어·중국
어·불어·독어·서반아어
중1과목)

50%

계 100%
2.   국내

관광안
내원

국  사 30% 필기시험
해당전과
목

한국지리 20%
관광법규 20%
관광자원론 30%

계 100%

3.   국외
여행안
내원

문화사 20% 필기시험
해당전과
목

관광법규 10%
관광사업개론 10%
영어 40%
외국어 (일어·불어·중국
어·서반아어중 1과목)

20%
계 100%

4.   총지
배인

관광법규 10% 필기시험
해당전과
목

관광사업개론 10%
경영학개론 30%
호텔관리개론 20%
영  어 30%

계 100%

5.  1.2급
지배인

국  사 10% 필기시험
해당전과
목

관광법규 20%
관광사업개론 10%
호텔관리개론 30%
영  어 30%

계 100%
6. 현관,

객실,
식당종
사원

관광법규 10% 필기시험
해당전과
목

호텔관리개론
현관·객실 및 식당중심)

30%
외국어 (영어·일어중 1과
목)

60%
계 100%

2. 합격결정기준



  가.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상
기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이상이어야 함.

  나.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그 점수가 총점의 6할이상이어야 함.


